
주민대표회의 후보자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주민대표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란?

- 추천하는 자는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

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합니다. (부부, 직계존비속 등 대리 불가)

- 한 개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

수인 중 대표하는 1인만이 추천하는 자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.

* (예시) A건축물 또는 토지의 공유자가 3인인 경우 3인 중 대표자 1인의 성명

만을 추천하는 자 명단에 기재(3인 모두 기재 시 무효)

-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 후보자를 한 번만 추천할 수 

있습니다.(중복 추천 불가)

* (예시) A라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B, C 두 후보군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으로

추천 불가. B, C중 1인만을 주민대표회의 후보로 추천하여야 함

2. 추천하는 자 명단은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등 

적으시고 지장날인을 하셔야 합니다. (지장날인 누락 시 무효)

3. 추천하는 자 명단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

첨부하셔야 합니다.

-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사본에 한하여 

가능합니다.

* (예시) 추천인이 40명인 경우 40명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천서에 첨부

되어야 함



첨부 : 추천인 신분증 사본 1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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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하는 자 명단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 사본(예시)


